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1,758,408 13,252,752

일반회계 402,815,748 12,084,472

특별회계 38,942,660 1,168,280

공기업특별회계 24,803,814 744,1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546,314 496,3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57,500 247,725

기타특별회계 14,138,846 424,165

주택사업특별회계 407,036 12,21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67,147 5,014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61,000 10,8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19,070 54,57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16,405 27,492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49,424 16,48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86,419 11,593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890,000 116,7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30,000 72,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47,000 70,41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65,345 25,960

제  2 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30,90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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